
신 고 (보고)

2017년 9월 2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 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 최초제출 : 2009년 5월 4

3. 정정사

- 종류 수 증 신설(종류A-e)
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7.05.08 시행)

- 투 업규정 개정사항 반영(2017.05.08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 정정전 정정후

한 협회

펀드코드

(신 ) 종류 A-e : BX920

3 (집합

및

등)

③ 신탁 형 집합

는 다 각 호 같다.

1. A 수 증 : 한없

(신 )

2. ~ 5. (생략)

③ 신탁 형 집합

는 다 각 호 같다.

1. A 수 증 : 한없

2. A-e 수 증 : 판매회사

매체( 라 ) 통하여

가 한

3. ~ 6. (현행과 같 )

10 (수 증

발행 및 탁)

① 집합 업 는 6 및 7

규 에 한 신탁 및

가 에 한 수 증 발행가액

액 납 경우 신탁업 확

받아 한 탁결 원

하여 하여 다 각 호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 수

증 발행하여야 한다.

1. A 수 증

(신 )

2. ~ 5. (생략)

① 집합 업 는 6 및 7

규 에 한 신탁 및

가 에 한 수 증 발행가액

액 납 경우 신탁업 확

받아 한 탁결 원

하여 하여 다 각 호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 수

증 발행하여야 한다.

1. A 수 증

2. A-e 수 증

3. ~ 6. (현행과 같 )

19 (운 및

한)

집합 업 는 신탁재산 운

함에 어 다 각 호에 해당하는 행

집합 업 는 신탁재산 운

함에 어 다 각 호에 해당하는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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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업 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

만, 법 및 규 에

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. (생략)

3. 신탁재산 집합 증 (법

279 1 항 집합 증

포함한다. 하 호에 같다)에

운 함에 어 다 각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신탁 산 액 20%

과하여 같 집합 (법 279

1 항 집합 포

함한다) 집합 증 에 하는

행 . 다만, 상 지수집합

집합 증 경우에는 신탁

산 액 30% 지 할 수 다.

나. ~ 마. (생략)

4. ~ 9. (생략)

신탁업 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

만, 법 및 규 에

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. (현행과 같 )

3. 신탁재산 집합 증 (법

279 1 항 집합 증

포함한다. 하 호에 같다)에

운 함에 어 다 각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신탁 산 액 20%

과하여 같 집합 (법 279

1 항 집합 포

함한다) 집합 증 에 하는

행 . 다만, 상 지수집합 (

보호 등 고 하여 업

규 4-52 2 항에 하는 상

지수집합 에 한 한다) 집

합 증 경우에는 신탁

산 액 30% 지 할 수 다.

나. ~ 마. (현행과 같 )

4. ~ 9. (현행과 같 )

20 (한도 및

한 )

②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 가피하게 18 5 호 내

지 9 호, 19 2 호 내지 7

호에 한도 과하게 는

경우에는 과 3 개월 지( 도

등 처 가능한 상 산

그 처 가능한 시 지)는 그

한도에 합한 것 본다.

1. 신탁재산에 하는

상 산 가격 변동

2. 신탁 해지

3. 담보 실행 등 리행사

4. 신탁재산에 하는 증

발행한 법 합병 또는 할

합병

②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 가피하게 18 5 호 내

지 9 호, 19 2 호 내지 7

호에 한도 과하게 는

경우에는 과 3 개월 지( 도

등 신탁재산에 현 한 실

래하지 아니하고는 처 가능한

상 산 그 처 가능한 시

지)는 그 한도에 합한 것

본다.

1. 신탁재산에 하는

상 산 가격 변동

2. 신탁 해지

3. 담보 실행 등 리행사

4. 신탁재산에 하는 증

발행한 법 합병 또는 할

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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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그 밖에 상 산 가

취득 없 한도 과하게

경우

5. 그 밖에 상 산 가

취득 없 한도 과하게

경우

39 ( 신탁보

수)

③ 1항 규 에 한 신탁보

수는 당해 수 증 별 다

각 호 보수 에 당해 수 증

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연평

균가액(매 신탁 순 산 액

연간 누 하여 합한 액 연간

수 나눈 액)에 보수계산 간

수 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6.5

나. 판매회사보수 : 연 1,000

  10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 1,000

   0.3

라. 반사무 리회사보수 : 

연 1,000    0.14

(신 )

2. ~ 5. (생략)

③ 1항 규 에 한 신탁보

수는 당해 수 증 별 다

각 호 보수 에 당해 수 증

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연평

균가액(매 신탁 순 산 액

연간 누 하여 합한 액 연간

수 나눈 액)에 보수계산 간

수 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6.5

나. 판매회사보수 : 연 1,000

  10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 1,000

   0.3

라. 반사무 리회사보수 : 

연 1,000    0.14

2. A-e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6.5

나. 판매회사보수 : 연 1,000

  5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 1,000

   0.3

라. 반사무 리회사보수 : 

연 1,000    0.14

3. ~ 6. (현행과 같 )

40 (판매수수료) ① (생략)

② 취판매수수료는 납 액(수

증 매수시 하는 준가격에 매

수하는 수 증 수 곱한 액

1,000 나눈 액)에 다 각

호 수 증 별 취판매수수

① (현행과 같 )

② 취판매수수료는 납 액(수

증 매수시 하는 준가격에 매

수하는 수 증 수 곱한 액

1,000 나눈 액)에 다 각

호 수 증 별 취판매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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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 : 납 액

100 1

(신 )

2. ~ 5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 가 그 수

증 보 한 간(당해 수 증

매수 산 하여 환매시

는 준가격 지 말

한다)별 환매 액(수 증 환매시

하는 준가격에 환매하는 수

증 수 곱한 액 1,000

나눈 액)에 다 각 호

수 증 별 후취판매수수료 곱한

액 한다.

1. A 수 증 : 없

(신 )

2. ~ 5. (생략)

⑤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 판매회사

별 달리 하거나 차등하여 취득할

수 다.

료 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 : 납 액

100 1

2. A-e 수 증 : 납 액

100 0.5 내

3. ~ 6. (현행과 같 )

③ (현행과 같 )

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 가 그 수

증 보 한 간(당해 수 증

매수 산 하여 환매시

는 준가격 지 말

한다)별 환매 액(수 증 환매시

하는 준가격에 환매하는 수

증 수 곱한 액 1,000

나눈 액)에 다 각 호

수 증 별 후취판매수수료 곱한

액 한다.

1. A 수 증 : 없

2. A-e 수 증 : 없

3. ~ 6. (현행과 같 )

⑤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 판매회사

별 달리 하거나 차등하여 취득할

수 다.

41 (환매수수료)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 수에 발생

한 (재 수에 발생한

한다. 하 본 항에 “

” 라 한다) 준 다 에

하는 바 같 과한다.

1. A 수 증 : 없

(신 )

   2. ~ 5. (생략)

② 환매수수료는 원본 수에 발생

한 (재 수에 발생한

한다. 하 본 항에 “

” 라 한다) 준 다 에

하는 바 같 과한다.

1. A 수 증 : 없

2. A-e 수 증 : 없

3. ~ 6. (현행과 같 )

     (신  )      

(시행 ) 신탁계약 2017   9월  

27 시행한다.


